
[별표 1의2] 단위변경신청서 작성요령

Ⅰ  개요

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의 규격별 물량 단위가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려는 물량 단위

와 상이한 경우,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단위로 물량을 환산하기 위한 신청서

Ⅱ  작성방법

 ㅇ 수입원재료 증빙자료를 환급등 최초 사용전에 규격별 물량의 단위를 환급등 신청에 사용할 단위로 변

경 신청

☞ 예: 페인트를 ‘드럼’ 단위로 수입하였으나 제조에는 ‘리터’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

필증이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등에 사용되기 전에 단위변환신청하는 것이 가능. 그러나,

이미 원재료로 신청되었다면 단위변환 신청할 수 없음

 ㅇ 부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

 ㅇ 숫자기재 방법: 물량을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,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기재

Ⅲ  항목별 기재요령

 1. 신청내역

  1-①~1-②.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: 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

[제출번호: 신고인부호(5)-연도(2)-일련번호(6)]

  1-③. 관세사 :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

 2.신청인

  2-①~2-⑤ 신청인: 단위변경신청인(환급 또는 제증명 신청권자)의 상호ㆍ성명ㆍ사업자번호ㆍ통관고

유부호ㆍ연락처를 기재

 3. 단위 환산 내역

  3-ⓐ. 연번: 행 일련번호

  3-ⓑ. 신고서 구분: 원재료 증빙자료 구분

      

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

00 수입신고필증

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

03 평균세액증명서

04 분할증명서

05 부산물

  3-ⓒ~ⓔ. 신고번호(접수번호) 란 규격: 단위 변경을 하려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

증명의 발급번호를 기재

   ㅇ 신고번호: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

   ㅇ 란번호: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,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

‘001’로 기재

   ㅇ 규격번호: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,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’(을) 또는 

‘증명물품’(을) ⓐ연번을 기재

  3-ⓕ. 변경전 수량 단위: 변경 전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상의 규격번호별 수량과 단위를 기재

  3-ⓖ. 변경후 수량 단위: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사용하려는 규격단위와 환산 물량을 기재


